










 

물가변동으로 인한(2회)
계약금액 조정

2019. 12.

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설치 및 부대시설 이/신설공사

기반시설부



문정역 연결통로설치



물가변동으로 인한(2회) 계약금액 조정보고

도급 계약 현황1.

구  분 최  초 비 고
계 약 일 2018.02.28
착 공 일 2018.03.05
준 공 일 2021.12.31
도 급 액 12,629,676,000

물가변동(1회) 362,511,000
변경도급액 12,992,187,000

 
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내용2.

 1) 물가변동 조정 방법 : 지수조정율
 2)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근거 
   -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
   -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
   -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
 3)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산출 검토
  가) 조정기준일
    - 직전조정기준일(기준시점) : 2018.09.01.
    - 조정기준일(비교시점)     : 2019.09.01
    - 물가변동 경과기간 : 364일
  나) 물가변동 적용 조정기준일 비목군분류 대가 산출(2019. 09. 01기준)
    - 예정 공정율 : 12.60%
    - 실행 공정율 : 12.61%
   - 물가변동 적용 지수 산정 적용 대가 산출(비목군 분류)

구  분 비 율 공사비 비고
 도 급 액(A) 100.00% 12,992,187,000
 예정공정(B) 12.60% 1,591,339,000
 실행공정(C) 12.61% 1,592,602,000
 빠른공정[D=MAX(B.C)] 17.18% 2,170,000,000
 누계기성(G) 8.26% 1,043,300,000
 총제외금액(H=MAX(D.G)] 17.18% 2,170,000,000
 적용대가[I=(A-H)] 82,82% 10,786,017,000


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3.

검토의견              4.

  ㅇ “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,신설공사”의   
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를 상기와 같이 검토 결과, 관련법에 

의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였으며,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3%이상 

상회하는 K=3.60%로 산출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

충족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 

구    분 검토 내용 비 고

1. 계약금액(A) 12,992,187,000

2.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(B) 2,206,170,000 물가변동적용대가 참조

3.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
  공정율

예정 공정율 12.60% 전체분 예정공정표 참조

실행 공정율 12.61% 공정보고 공정표 참조

기성 공정율 8.26% 조정신청일 이전 기성 참조

제외 공정율 16.98% 물가변동 대상금액 산출 참조

4. 물가변동적용대가(C) 10,786,017,000  C = A-B

5. 물가변동조정율(D) 3.60%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

6.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(E) 388,296,000  E = C × D

7. 선금급 공제 금액(F) 17,616,000 선금급공제 산출근거 참조

8. 물가변동 조정 적용 금액(G) 370,680,000  G = E - F




